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57호서식] <개정 2016.1.21.>

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

승 인 번 호   제      호

신 청 인

성명(명칭) 주민등록번호

(법인등록번호)  

주  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허가ㆍ인가 등 신청일자

허가ㆍ신고 협의번호 허가ㆍ신고 협의 일자

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여부  [     ] 일시납부    [     ] 분할납부   ※ 해당란에 √ 표시

용도변경

승인내역

농 지 소 재 지

농 업 진 흥 지 역 

용 도 구 분

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

계(㎡) 답 전 계(㎡) 답 전

농 업 진 흥 구 역

농 업 보 호 구 역

농 업  진 흥 지 역 밖

계

용 도 (목 적)

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

소  재  지

지 번 지 목
면적

(㎡)

농업진흥지역

용도구분

용 도 변 경 전 금회 변경

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

승인조건 :

「농지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

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

     년        월         일

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